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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nationwide intention to delegate clinical practice of medical specialists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scope of practice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APN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21 

using Google Surveys. In total, 147 medical specialists from 12 province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catego-

rized into four legislative draft duties, according to the scope of practice (a total of 41 tasks): Twenty-nine tasks on treatments, injects, 

etc., performed under the guidance of a physician and other activities necessary for medical treatment (treatment domain); two tasks on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six tasks on education, counseling, and quality improvement; four regarding other necessary tasks. Partici-

pants were asked whether they were willing to delegate the tasks to APN. Results: The intention to delegate tasks to APN was higher for 

non-invasive tasks such as blood sampling (97.3%) or simple dressing (96.6%). Invasive tasks such as endotracheal tube insertion (10.2%), 

sampling: bone marrow biopsy & aspiration (23.8%) showed low intention to delegate in the treatment domain. Participants who were old-

er, male, and had more work careers with APN, showed a higher intention to delegate tasks. Conclusion: To prevent confusion in the clini-

cal setting, a clear agreement on the scope of APN practice as APN delegated by physician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is study, le-

gal practices that APN can perform legally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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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상	현장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고도의	치료기술이	급속하

게	발달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보다	전문화된	의료인의	필요성이	

https://orcid.org/0000-0001-6024-1111
https://orcid.org/0000-0003-2171-7441
https://orcid.org/0000-0001-5384-706X
https://orcid.org/0000-0003-2570-7937
https://orcid.org/0000-0002-7053-0723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4040/jkan.22098&domain=pdf&date_stamp=2023-02-28


40

https://jkan.or.kr

김민영 · 최수정 · 김정혜 · 임초선 · 강영아

https://doi.org/10.4040/jkan.22098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

tion)는	의료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

서	전문직들	간의	협력적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의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문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	전

문간호사제도를	먼저	정착시킨	미국의	경우	실무	중심	전문간호

사인	nurse	practitioners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도	실무가	가

능한	주가	늘어나고	있고[2],	활동	인력도	2010년에서	2017년	사
이	약	91,000명에서	190,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일차의료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외에도	병원에서의	고용도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3,4].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간호업무를	넘어선	역할을	하는	많은	전문간호사

들이	있고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5],	나라마다	의료	체계나	
자원	등이	달라	이들을	부르는	명칭,	업무범위,	역할,	자격,	교육
체계	등은	일관되지	않다[6].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에	의료사각지대	국민에게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	목적의	정부	정책으로	시작한	마취,	보건,	정신	분야
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의	시초가	되었고,	1990년대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의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대형민간병원이	중심이	되어	전문간호사로	명명한	인력을	운영하

기	시작하였다[7].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규정은	2000년에	의

료법에	명시되었고,	이후	석사과정의	교육제도와	시험	등	자격요
건이	보완되었지만	업무범위에	대한	명시가	없어	무면허행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다[8].	2018년에	이르러서야	의료법	제78

조가	개정되면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고	관련	단체의	협의과정을	거쳐	업무범위안의	내용을	확정하

여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의사의	

업무	위임	범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을	도출하

지	못하였고,	코로나-19	감염증까지	확산되면서	논의가	중단되
었다.	2021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

의체’를	만들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	후	

여전한	입장차와	반대	속에서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2022년	4월	
19일에	이르러	전문간호사	13개	분야의	업무범위안이	확정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공포되었다.

개정령에	명시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안은	13개	전문간호사	

자격	분야에	따라	약간의	문구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큰	맥락은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다.	중환자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예로	살펴

보면	“가.	처치·주사	등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

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
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등	중환자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되어	있다[9].	이처럼	전문간호사	업

무범위안은	포괄적	문구로	작성되어	있어	실무에서	전문간호사

가	어느	정도의	구체적	행위까지	가능한지	여전히	모호하여,	아
직까지	법령	공포에	따른	실무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과	향후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정

된	업무범위안을	바탕으로	법안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

하는	업무’나	‘해당분야의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중	어떠한	범

위까지	전문간호사가	실무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위임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업무	실행에	관한	책무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유지한	채	양도하는	것으로,	위임	과정은	
조직의	관리수준에서	내려진	결정에서	시작하여	업무를	위임하

고	과정을	감독,	수행하는	직원에까지	확대되는	다면적인	과정이
며,	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은	위임	과정	내에서	특정
한	책임을	갖게	된다[10].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가	처한	의사인

력의	부족,	진료과	편중,	지역간	편차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
문간호사	업무범위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업무들은	

의사가	전문간호사에게	위임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위임	과정에서	간호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법률이

나	규정	내에서	자신에게	허용된	사항을	파악할	책임이	있다

[10].	이를	위해서는	향후	의사들이	어떤	업무를	전문간호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서울소재	일개	의료기관의	의사를	대상으로	전문간호

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업무범위	법제화	시	위임	의

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11]에서,	의사들은	각종	배액관	관
리,	환자	모니터	장비	관리,	표준화된	약물	처방	등	상급	실무, 
처방,	자문	및	의뢰	등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	전문간호사에게	업
무를	위임할	의향이	있었으며,	특히	의사들	중	업무	위임	결정권
을	가진	교수군에서	위임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러나	이	연구는	개원	당시부터	자체적으로	전문간호사를	도입했

던	일개	의료기관의	의료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외	의료기

관의	의사들의	경우	위임	의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렵

다.	또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예고안이	정해지기	이

전에	시행한	연구이므로,	법안이	공개된	이후	업무범위안에	대한	
의료진의	위임	의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근무하는	

의료기관	유형이나	전공영역	등	의사	특성에	따라	위임	의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8월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안을	바탕으로	해당	법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들에	

대해,	현재	전문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향
후	전문간호사를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를	대

상으로	업무	위임	의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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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향후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많은	
지역의	전문의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전국단

위로	실무에서	업무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전

문의를	대상으로	업무	위임	의향을	조사한	연구는	없으므로,	향
후	개정령에	명시된	업무범위에	대해	어느	수준	정도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를	대상으

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안과	관련하여	전문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업무범위가	법제화	되었을	때	전문의의	업무	
위임	의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physician assis-

tants	등	간호사의	일반적인	간호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수

행하는	진료지원인력[12]이	배치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	12개	지역(서울특별시,	광역시	
4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도	단위	7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를	편의표집	방법으로	모집하였으며,	코로나-19	감
염증으로	인해	연구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최종	147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을	위한	표본수로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

하여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후분석하였다.	교

차분석의	경우	효과크기	d	=	0.5 (medium),	유의수준	α = .05, 
자유도	df	=	5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검정력(1	-	β)은	0.9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오즈비	

2.25~3.81에	대하여	Pr(Y	=	1/X	=	1)	H0	=	0.5,	유의수준	
α = .05, R2 other X = 0, X distribution: Normal, X parm 

µ = 0,	X	parm	σ	=	1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검정력(1	-	β)은	
1.0으로	본	표본수는	적절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학력,	전문의	자격	취득	분야,	총	임상	경력,	현재	
소속된	진료분야,	근무	지역,	근무기관	형태,	전문간호사와	업무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2) 업무 위임 의향

Leem	등[13]이	전문간호사	13개	영역	공통	업무범위안으로	

제시한	6개	업무영역	40개	업무에	대해	입법예고안	‘가~라’안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Leem	등[13]이	제시한	업무	

중	‘환자상태	파악	및	보고’, ‘다학제팀	컨퍼런스	준비/참여/발표’ 

2개	업무는	제외하였고, ‘비위관	삽입/제거’	와	‘기관	삽관/발관’ 

업무는	삽관과	발관의	난이도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분리

하여	최종	41개	업무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1개	문항은	‘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진료
에	필요한	업무’	영역에	채혈,	위임된	약	처방,	진료기록	작성	등	
총	29문항, ‘나.	협력과	조정’	영역에	2문항, ‘다.	교육,	상담,	관리	
및	질	향상’	영역에	6문항, ‘라.	그밖에	필요한	업무’	영역에	4문항

을	배치하였다.	41개	세부	업무에	대해서	각각	‘업무	법제화	시	

위임할	의향이	있는가?’를	‘있다/없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삼성서울병원	임상연

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2021-08-110)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	비대면	온라인을	통

한	자료수집의	특성상	서면	동의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동의

서	면제	승인을	받았고,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	안내문을	설
문	시작	전	먼저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경우에만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연구	안내문에

는	연구에	대한	설명과	참여	절차,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동의	
철회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의문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구자와	윤리위원회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자료수집	방

식은	한국전문간호사협회에서	관련	전문의	학회에	협조를	요청

하였고,	그	외	눈덩이	표집으로	편의표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21년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글	설문으로	수집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	부호화	처리하여	엑셀로	다운받아	분석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였다.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을	위해	수집된	휴대전화번호는	답례품을	제공

한	후	즉시	영구	삭제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WIN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위임	의향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임	의향의	차이는	χ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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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 ± SD

Gender Men 72 (49.0)

Women 75 (51.0)

Age (yr) 30~39 70 (47.6)

40~49 60 (40.8)

≥ 50 17 (11.6)

Education Bachelor 18 (12.2)

Master 42 (28.6)

Doctor 87 (59.2)

Field of medical specialist 
board (n = 146)

Internal medicine 31 (21.2)

Pediatrics 22 (15.0)

Neurology 23 (15.8)

Surgery part† 34 (23.3)

Others 29 (19.9)

Dual board†† 7 (4.8)

Total career (yr) < 10 53 (36.1)

10~20 63 (42.8)

≥ 20 31 (21.1)

Work experience with APN Yes 118 (80.3)

No 29 (19.7)

Work experience with  
APN (yr) (n = 117)

6.32 ± 5.69

< 5 55 (47.0)

5~10 40 (34.2)

≥ 10 22 (18.8)

Hospital location Seoul 78 (53.1)

Gyeonggi-do 29 (19.7)

Others 40 (27.2)

Hospital type (n = 146) Tertiary hospital 113 (77.4)

General hospital 33 (22.6)

APN = Advanced practice nurse.
†Including general surgery,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ortho-
pedic surgery, neurosurgery, and plastic surgery.
††In case of two or more fields of qualification.

3)	세부	업무별	위임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각	모형의	설명력은	

Nagelkerke R2	값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147명으로	남성	72명(49.0%),	여성	75명(51.0%)

이었다.	연령은	30~39세가	70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최종	
학력은	박사가	87명(59.2%)이었다.	전문의	자격	취득	분야는	내

과	31명(21.2%),	신경과	23명(15.8%),	소아청소년과	22명
(15.0%),	외과계(일반외과	16,	흉부외과	10,	정형외과	5,	신경외
과	2,	성형외과	1)	34명(23.3%),	기타	29명(19.9%),	2개	이상인	
경우가	7명(4.8%)이었다.	총	임상	경력은	10~20년미만이	63명

(42.8%)이었고	10년	미만	53명(36.1%),	20년	이상	31명(21.1%)

순이었다.

전문간호사와	업무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18명(80.3%)으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전문간호사와	함께	일한	경력은	평균	
6.32 ± 5.69년이었으며	5년	미만이	55명(47.0%)으로	가장	많았

다.	근무지역은	서울이	78명(53.1%)으로	많았고	근무기관은	상

급종합병원이	113명(77.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2. 업무 위임 의향

전문간호사에게	업무	위임	의향을	살펴보면,	위임	의향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가~라안으로	구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29개	항목	중에서는	검체	채취:	혈액

(97.3%),	단순	드레싱(96.6%),	장루	관리(95.9%),	각종	배액관	
관리(94.6%),	시술	및	검사	보조(93.9%)	순으로	위임	의향이	높
았고,	위임	의향이	가장	낮은	업무는	기관	삽관(10.2%),	시술	시
행:	골수천자	생검	등(23.8%),	기관	발관(35.4%),	검체	채취:	조
직	등(38.8%)으로	확인되었다.

‘나.	협력과	조정’	2문항	중	검사	및	판독	의뢰는	83.7%,	의료
진/비의료진에게	자문요청	및	응답	업무에	대해	73.5%가	위임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다.	교육,	상담,	관리	및	질	향상’	6문항	

중	위임	의향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일반인	교육(93.9%)이었고, 
가장	낮은	업무는	의사(전공의	등)	교육(32.0%)인	것으로	나타

났다. ‘라.	그밖에	필요한	업무’	4문항	중	상급건강사정(94.6%)이	

위임	의향이	가장	높았고,	개별적	환자	라운딩(83.0%)이	위임	의
향이	가장	낮았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임 의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임	의향은	침습적인	업무가	많

이	포함된	‘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밖에	이
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영역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라	각종	배액관	관리(χ2 = 6.98, p = .008),	발사
(χ2 = 5.88, p = .015),	위임된	약	처방(χ2 = 6.60, p = .010),	수술
상처	드레싱(χ2 = 6.15, p = .013),	프로토콜	하	약방(χ2 = 4.89, 
p  = .027),	비위관	삽입(χ2 = 8.05, p  = .005),	검사	처방
(χ2 = 6.98, p = .008),	진료기록	작성(χ2 = 10.09, p = .001),	처방
된	약	용량	조절(χ2 = 5.23, p = .022),	인공호흡기	등	호흡치료
(χ2 = 5.72, p = .017),	기계호흡이탈(χ2 = 4.93, p = .026)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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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ntion to Delegate Clinical Practice to Advanced Practice Nurse  (N = 147)

Scope of practice Clinical practice

Intention to delegate

Yes No

n (%) n (%)

Tasks on treatments, injects, etc. 
performed under the guidance of 
a physician and other activities 
necessary for medical treatment

Blood sampling 143 (97.3) 4 (2.7)

Simple dressing 142 (96.6) 5 (3.4)

Stoma care 141 (95.9) 6 (4.1)

Duct/drainage management 139 (94.6) 8 (5.4)

Assistance for procedures or tests 138 (93.9) 9 (6.1)

Removal of nasogastric tube 136 (92.5) 11 (7.5)

Surgical assistance 132 (89.8) 15 (10.2)

Stitch out 129 (87.8) 18 (12.2)

Management of special devices (patient monitor, special equipment etc.) 128 (87.1) 19 (12.9)

Prescription of delegated medication 123 (83.7) 24 (16.3)

Surgical wound dressing 121 (82.3) 26 (17.7)

Prescription of medicine according to protocol 113 (76.9) 34 (23.1)

Removal of duct/drainage 108 (73.5) 39 (26.5)

Insertion of nasogastric tube 100 (68.0) 47 (32.0)

Prescription of delegated tests 99 (67.3) 48 (32.7)

Complex wound dressing 96 (65.3) 51 (34.7)

Emergency management including cardiopulmonary-cerebral resuscitation 92 (62.6) 55 (37.4)

Record medical progress notes 89 (60.5) 58 (39.5)

Administer specialty drugs (chemotherapy, emergency medicines, etc.) 87 (59.2) 60 (40.8)

Dosage control of prescribed medication 84 (57.1) 63 (42.9)

Arterial/venous catheterization 73 (49.7) 74 (50.3)

Adjustment/change of treatment plan (within standard prescription) 73 (49.7) 74 (50.3)

Sutures 62 (42.2) 85 (57.8)

Respiratory care including ventilator mode management 59 (40.1) 88 (59.9)

Ventilator weaning 60 (40.8) 87 (59.2)

Sampling: tissue, etc. 57 (38.8) 90 (61.2)

Extubation 52 (35.4) 95 (64.6)

Implement delegated procedures: bone marrow biopsy & aspiration 35 (23.8) 112 (76.2)

Intubation 15 (10.2) 132 (89.8)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Clinical tests and interpretation requests 123 (83.7) 24 (16.3)

Ask and reply to medical staff/ non-medical staff for consultation 108 (73.5) 39 (26.5)

Education, counseling and quality 
improvement

Education for the public 138 (93.9) 9 (6.1)

Education & counseling for patient/guardian 136 (92.5) 11 (7.5)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and leaflets 133 (90.5) 14 (9.5)

Education for nurses and students (including clinical practicum) 123 (83.7) 24 (16.3)

Education at symposiums/ professional organizations 105 (71.4) 42 (28.6)

Education for physicians (residents, etc.) 47 (32.0) 100 (68.0)

Other necessary tasks Advanced health assessment 139 (94.6) 8 (5.4)

Attend doctor’s rounds 138 (93.9) 9 (6.1)

Evaluation of treatment side-effects 129 (87.8) 18 (12.2)

Individual patient rounds 122 (83.0) 25 (17.0)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위임

된	약	처방(χ2 = 7.52, p = .023),	프로토콜	하	약	처방(χ2 = 9.62, 
p = .008),	각종	배액관	제거(χ2 = 7.19, p = .027),	비위관	삽입

(χ2 = 9.41, p = .009),	진료기록	작성(χ2 = 10.60, p = .005)	업무

에	대해	위임	의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검체	채취:	혈액(χ2 = 10.09, p = .002),	장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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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A. Intention to Delegate Clinical Practice of Treatment Domai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 teristics Category

Blood sampling Simple dressing Stoma care Duct/drainage management
Assistance for  

procedures or tests

Removal of  

nasogastric tube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Gender Men 71 

(98.6)

1

(1.4)

0.99

(.620)†

70

(97.2)

2

(2.8)

0.17

(> .999)†

71

(98.6)

1

(1.4)

2.86

(.210)†

56

(77.8)

16

(22.2)

6.98

(.008)

69

(95.8)

3

(4.2)

0.93

(.495)†

67

(93.1)

5

(6.9)

0.06

(.808)

Women 72

(96.0)

3

(4.0)

72

(96.0)

3

(4.0)

70

(93.3)

5

(6.7)

43

(57.3)

32

(42.7)

69

(92.0)

6

(8.0)

69

(92.0)

6

(8.0)

Age (yr) 30~39 67

(95.7)

3

(4.3)

0.88

(.771)†

67

(95.7)

3

(4.3)

1.49

(.528)†

66

(94.3)

4

(5.7)

0.72

(.721)†

41

(58.6)

29

(41.4)

5.17

(.075)

64

(91.4)

6

(8.6)

1.57

(.428)†

63

(90.0)

7

(10.0)

2.91

(.205)†

40~49 59

(98.3)

1

(1.7)

59

(98.3)

1

(1.7)

58

(96.7)

2

(3.3)

44

(73.3)

16

(26.7)

58

(96.7)

2

(3.3)

58

(96.7)

2

(3.3)

≥ 50 17

(100)

0

(0.0)

16

(94.1)

1

(5.9)

17

(100)

0

(0.0)

14

(82.4)

3

(17.6)

16

(94.1)

1

(5.9)

15

(88.2)

2

(11.8)

Educa tion Bachelor 15

(83.3)

3

(16.7)

10.09

(.002)

16

(88.9)

2

(11.1)

3.25

(.171)

16

(88.9)

2

(11.1)

5.53

(.046)†

8

(44.4)

10

(55.6)

9.98

(.007)

14

(77.8)

4

(22.2)

8.46

(.010)†

14

(77.8)

4

(22.2)

7.13

(.017)†

Master 41

(97.6)

1

(2.4)

41

(97.6)

1

(2.4)

39

(92.9)

3

(7.1)

24

(57.1)

18

(42.9)

39

(92.9)

3

(7.1)

38

(90.5)

4

(9.5)

Doctor 87

(100)

0

(0.0)

85

(97.7)

2

(2.3)

86

(98.9)

1

(1.1)

67

(77.0)

20

(23.0)

85

(97.7)

2

(2.3)

84

(96.6)

3

(3.4)

Field of 

medical 

specia list 

board  

(n = 146)

Internal 

medicine

29

(93.5)

2

(6.5)

4.55

(.377)†

30

(96.8)

1

(3.2)

2.92

(.771)†

28

(90.3)

3

(9.7)

6.67

(.103)†

21

(67.7)

10

(32.3)

17.10

(.004)

29

(93.5)

2

(6.5)

9.66

(.028)†

27

(87.1)

4

(12.9)

3.06

(.696)†

Pediatrics 22

(100)

0

(0.0)

22

(100)

0

(0.0)

22

(100)

0

(0.0)

17

(77.3)

5

(22.7)

22

(100)

0

(0.0)

21

(95.5)

1

(4.5)

Neurology 23

(100)

0

(0.0)

23

(100)

0

(0.0)

23

(100)

0

(0.0)

13

(56.5)

10

(43.5)

23

(100)

0

(0.0)

21

(91.3)

2

(8.7)

Surgery part†† 34

(100)

0

(0.0)

32

(94.1)

2

(5.9)

34

(100)

0

(0.0)

29

(85.3)

5

(14.7)

33

(97.1)

1

(2.9)

33

(97.1)

1

(2.9)

Others 27

(93.1)

2

(6.9)

27

(93.1)

2

(6.9)

26

(89.7)

3

(10.3)

12

(41.4)

17

(58.6)

23

(79.3)

6

(20.7)

26

(89.7)

3

(10.3)

Dual board 7

(100)

0

(0.0)

7

(100)

0

(0.0)

7

(100)

0

(0.0)

6

(85.7)

1

(14.3)

7

(100)

0

(0.0)

7

(100)

0

(0.0)

Total career 

(yr)

< 10 50

(94.3)

3

(5.7)

2.11

(.344)

50

(94.3)

3

(5.7)

1.51

(.529)†

49

(92.5)

4

(7.5)

2.44

(.307)†

28

(52.8)

25

(47.2)

10.76

(.005)

47

(88.7)

6

(11.3)

3.28

(.153)†

47

(88.7)

6

(11.3)

1.77

(.475)

10~20 62

(98.4)

1

(1.6)

62

(98.4)

1

(1.6)

62

(98.4)

1

(1.6)

44

(69.8)

19

(30.2)

61

(96.8)

2

(3.2)

60

(95.2)

3

(4.8)

≥ 20 31

(100)

0

(0.0)

30

(96.8)

1

(3.2)

30

(96.8)

1

(3.2)

27

(87.1)

4

(12.9)

30

(96.8)

1(3.2) 29

(93.5)

2

(6.5)

Work  

experi ence 

with APN

Yes 115

(97.5)

3

(2.5)

0.07

(> .999)†

114

(96.6)

4

(3.4)

< 0.01

(> .999)†

114

(96.6)

4

(3.4)

0.73

(.338)†

85

(72.0)

33

(28.0)

5.98

(.015)

110

(93.2)

8

(6.8)

0.51

(.689)†

111

(94.1)

7

(5.9)

1.80

(.228)†

No 28

(96.6)

1

(3.4)

28

(96.6)

1

(3.4)

27

(93.1)

2

(6.9)

14

(48.3)

15

(51.7)

28

(96.6)

1

(3.4)

25

(86.2)

4

(13.8)

Work  

experi ence 

with APN  

(yr) (n = 117)

< 5 53

(96.4)

2

(3.6)

0.63

(> .999)†

53

(96.4)

2

(3.6)

0.59

(> .999)†

52

(94.5)

3

(5.5)

1.03

(.667)

36

(65.5)

19

(34.5)

3.63

(.163)

50

(90.9)

5

(9.1)

0.68

(.713)

50

(90.9)

5

(9.1)

0.68

(.713)†

5~10 39

(97.5)

1

(2.5)

39

(97.5)

1

(2.5)

39

(97.5)

1

(2.5)

30

(75.0)

10

(25.0)

38

(95.0)

2

(5.0)

38

(95.0)

2

(5.0)

≥ 10 22

(100)

0

(0.0)

21

(95.5)

1

(4.5)

22

(100)

0

(0.0)

19

(86.4)

3

(13.6)

21

(95.5)

1

(4.5)

21

(95.5)

1

(4.5)

Hospital  

loca tion

Seoul 76

(97.4)

2

(2.6)

0.52

(> .999)†

76

(97.4)

2

(2.6)

1.52

(.490)

76

(97.4)

2

(2.6)

1.56

(.547)†

52

(66.7)

26

(33.3)

0.46

(.796)

74

(94.9)

4

(5.1)

3.27

(.166)†

70

(89.7)

8

(10.3)

1.45

(.528)†

Gyeonggi-do 28

(96.6)

1

(3.4)

27

(93.1)

2

(6.9)

27

(93.1)

2

(6.9)

21

(72.4)

8

(27.6)

25

(86.2)

4

(13.8)

28

(96.6)

1

(3.4)

Others 39

(97.5)

1

(2.5)

39

(97.5)

1

(2.5)

38

(95.0)

2

(5.0)

26

(65.0)

14

(35.0)

39

(97.5)

1

(2.5)

38

(95.0)

2

(5.0)

Hospital type 

(n = 146)

Tertiary 

hospital

111

(98.2)

2

(1.8)

-

(.539)

110

(97.3)

3

(2.7)

0.01

(> .999)†

110

(97.3)

3

(2.7)

0.90

(.316)†

77

(68.1)

36

(31.9)

0.03

(.873)

106

(93.8)

7

(6.2)

0.56

(.683)

104

(92.0)

9

(8.0)

1.15

(.457)†

General 

hospital

32

(97.0)

1

(3.0)

32

(97.0)

1

(3.0)

31

(93.9)

2

(6.1)

22

(66.7)

11

(33.3)

32

(97.0)

1

(3.0)

32

(97.0)

1

(3.0)

APN = Advanced practice nurse.
†Fisher’s exact test, ††Includes general surgery,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orthopedic surgery, neurosurgery, and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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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B. Intention to Delegate Clinical Practice of Treatment Domai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y

Surgical assistance Stitch out
Management of  

special devices

Prescription of  

delegated medication
Surgical wound dressing

Prescription of medicine 

according to protocol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Gender Men 65

(90.3)

7

(9.7)

0.04

(.850)†

68

(94.4)

4

(5.6)

5.88

(.015)

65

(90.3)

7

(9.7)

1.29

(.257)

66

(91.7)

6

(8.3)

6.60

(.010)

65

(90.3)

7

(9.7)

6.15

(.013)

61

(84.7)

11

(15.3)

4.89

(.027)

Women 67

(89.3)

8

(10.7)

61

(81.3)

14

(18.7)

63

(84.0)

12

(16.0)

57

(76.0)

18

(24.0)

56

(74.7)

19

(25.3)

52

(69.3)

23

(30.7)

Age (yr) 30~39 63

(90.0)

7

(10.0)

0.49

(.783)

59

(84.3)

11

(15.7)

3.18

(.204)

57

(81.4)

13

(18.6)

4.96

(.084)

53

(75.7)

17

(24.3)

7.52

(.023)

55

(78.6)

15

(21.4)

1.38

(.502)

47

(67.1)

23

(32.9)

9.62

(.008)

40~49 53

(88.3)

7

(11.7)

53

(88.3)

7

(11.7)

54

(90.0)

6

(10.0)

53

(88.3)

7

(11.7)

51

(85.0)

9

(15.0)

49

(81.7)

11

(18.3)

≥ 50 16

(94.1)

1

(5.9)

17

(100)

0

(0.0)

17

(100)

0

(0.0)

17

(100)

0

(0.0)

15

(88.2)

2

(11.8)

17

(100)

0

(0.0)

Education Bachelor 13

(72.2)

5

(27.8)

5.99

(.034)†

15

(83.3)

3

(16.7)

1.85

(.398)

12

(66.7)

6

(33.3)

7.78

(.020)

9

(50.0)

9

(50.0)

18.18

(< .001)

13

(72.2)

5

(27.8)

3.86

(.145)

10

(55.6)

8

(44.4)

7.72

(.021)

Master 38

(90.5)

4

(9.5)

35

(83.3)

7

(16.7)

37

(88.1)

5

(11.9)

35

(83.3)

7

(16.7)

32

(76.2)

10

(23.8)

30

(71.4)

12

(28.6)

Doctor 81

(93.1)

6

(6.9)

79

(90.8)

8

(9.2)

79

(90.8)

8

(9.2)

79

(90.8)

8

(9.2)

76

(87.4)

11

(12.6)

73

(83.9)

14

(16.1)

Field of 

medical 

specialist 

board  

(n = 146)

Internal 

medicine

27

(87.1)

4

(12.9)

6.96

(.180)†

26

(83.9)

5

(16.1)

4.12

(.505)†

26

(83.9)

5

(16.1)

3.68

(.583)†

27

(87.1)

4

(12.9)

7.97

(.134)†

27

(87.1)

4

(12.9)

10.88

(.041)†

24

(77.4)

7

(22.6)

6.44

(.268)

Pediatrics 22

(100)

0

(0.0)

20

(90.9)

2

(9.1)

21

(95.5)

1

(4.5)

21

(95.5)

1

(4.5)

20

(90.9)

2

(9.1)

17

(77.3)

5

(22.7)

Neurology 21

(91.3)

2

(8.7)

20

(87.0)

3

(13.0)

18

(78.3)

5

(21.7)

19

(82.6)

4

(17.4)

19

(82.6)

4

(17.4)

17

(73.9)

6

(26.1)

Surgery part†† 32

(94.1)

2

(5.9)

32

(94.1)

2

(5.9)

30

(88.2)

4

(11.8)

30

(88.2)

4

(11.8)

31

(91.2)

3

(8.8)

30

(88.2)

4

(11.8)

Others 23

(79.3)

6

(20.7)

23

(79.3)

6

(20.7)

25

(86.2)

4

(13.8)

20

(69.0)

9

(31.0)

19

(66.5)

10

(34.5)

18

(62.1)

11

(37.9)

Dual board 6

(85.7)

1

(14.3)

7

(100)

0

(0.0)

7

(100)

0

(0.0)

5

(71.4)

2

(28.6)

4

(57.1)

3

(42.9)

6

(85.7)

1

(14.3)

Total career 

(yr)

< 10 46

(86.8)

7

(13.2)

2.23

(.329)

45

(84.9)

8

(15.1)

2.99

(.224)

43

(81.1)

10

(18.9)

4.26

(.119)

37

(69.8)

16

(30.2)

14.11

(.001)

39

(73.6)

14

(26.4)

4.64

(.098)

32

(60.4)

21

(39.6)

15.61

(< .001)

10~20 56

(88.9)

7

(11.1)

54

(85.7)

9

(14.3)

55

(87.3)

8

(12.7)

55

(87.3)

8

(12.7)

54

(85.7)

9

(14.3)

51

(81.0)

12

(19.0)

≥ 20 30

(96.8)

1

(3.2)

30

(96.8)

1

(3.2)

30

(96.8)

1

(3.2)

31

(100)

0

(0.0)

28

(90.3)

3

(9.7)

30

(96.8)

1

(3.2)

Work 

experience 

with APN

Yes 105

(89.0)

13

(11.0)

0.47

(.736)†

103

(87.3)

15

(12.7)

0.12

(> .999)†

104

(88.1)

14

(11.9)

0.56

(.536)†

102

(86.4)

16

(13.6)

3.02

(.090)

98

(83.1)

20

(16.9)

0.22

(.636)

94

(79.7)

24

(20.3)

2.62

(.106)

No 27

(93.1)

2

(6.9)

26

(89.7)

3

(10.3)

24

(82.8)

5

(17.2)

21

(72.4)

8

(27.6)

23

(79.3)

6

(20.7)

19

(65.5)

10

(34.5)

Work 

experience 

with APN (yr) 

(n = 117)

< 5 47

(85.5)

8

(14.5)

1.14

(.590)†

47

(85.5)

8

(14.5)

1.22

(.608)†

48

(87.3)

7

(12.7)

0.20

(> .999)†

47

(85.5)

8

(14.5)

2.08

(.353)

43

(78.2)

12

(21.8)

2.51

(.285)

40

(72.7)

15

(27.3)

7.41

(.025)

5~10 37

(92.5)

3

(7.5)

37

(92.5)

3

(7.5)

35

(87.5)

5

(12.5)

33

(82.5)

7

(17.5)

36

(90.0)

4

(10.0)

32

(80.0)

8

(20.0)

≥ 10 20

(90.9)

2

(9.1)

19

(86.4)

3

(13.6)

20

(90.9)

2

(9.1)

21

(95.5)

1

(4.5)

19

(86.4)

3

(13.6)

22

(100)

0

(0.0)

Hospital 

location

Seoul 70

(89.7)

8

(10.3)

2.67

(.248)†

70

(89.7)

8

(10.3)

1.41

(.499)†

64

(82.1)

14

(17.9)

4.37

(.113)

62

(79.5)

16

(20.5)

3.30

(.192)

65

(83.3)

13

(16.7)

0.21

(.902)

57

(73.1)

21

(26.9)

1.44

(.486)

Gyeonggi-do 24

(82.8)

5

(17.2)

26

(89.7)

3

(10.3)

28

(96.6)

1

(3.4)

24

(82.8)

5

(17.2)

24

(82.8)

5

(17.2)

23

(79.3)

6

(20.7)

Others 38

(95.0)

2

(5.0)

33

(82.5)

7

(17.5)

36

(90.0)

4

(10.0)

37

(92.5)

3

(7.5)

32

(80.0)

8

(20.0)

33

(82.5)

7

(17.5)

Hospital type 

(n = 146)

Tertiary 

hospital

100

(88.5)

13

(11.5)

-

(.192)

103

(91.2)

10

(8.8)

3.79

(.066)†

99

(87.6)

14

(12.4)

< 0.01

(> .999)†

93

(82.3)

20

(17.7)

1.43

(.232)

94

(83.2)

19

(16.8)

0.03

(.854)

85

(75.2)

28

(24.8)

1.35

(.245)

General 

hospital

32

(97.0)

1

(3.0)

26

(78.8)

7

(21.2)

29

(87.9)

4

(12.1)

30

(90.9)

3

(9.1)

27

(81.8)

6

(18.2)

28

(84.8)

5

(15.2)

APN = Advanced practice nurse.
†Fisher’s exact test, ††Includes general surgery,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orthopedic surgery, neurosurgery, and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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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C. Intention to Delegate Clinical Practice of Treatment Domai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y

Removal of duct/drainage
Insertion of  

nasogastric tube

Prescription of  

delegated tests
Complex wound dressing

Emergency management 

including CPR

Record medical  

progress notes

Yes

n (%)

No

n(%)
χ2 (p)

Yes

n (%)

No

n(%)
χ2 (p)

Yes

n (%)

No

n(%)
χ2 (p)

Yes

n (%)

No

n(%)
χ2 (p)

Yes

n (%)

No

n(%)
χ2 (p)

Yes

n (%)

No

n(%)
χ2 (p)

Gender Men 56

(77.8)

16

(22.2)

1.34

(.246)

57

(79.2)

15

(20.8)

8.05

(.005)

56

(77.8)

16

(22.2)

6.98

(.008)

45

(62.5)

27

(37.5)

0.49

(.484)

50

(69.4)

22

(30.6)

2.84

(.092)

53

(73.6)

19

(26.4)

10.09

(.001)

Women 52

(69.3)

23

(30.7)

43

(57.3)

32

(42.7)

43

(57.3)

32

(42.7)

51

(68.0)

24

(32.0)

42

(56.0)

33

(44.0)

36

(48.0)

39

(52.0)

Age (yr) 30~39 45

(64.3)

25

(35.7)

7.19

(.027)

39

(55.7)

31

(44.3)

9.41

(.009)

41

(58.6)

29

(41.4)

5.17

(.075)

44

(62.9)

26

(37.1)

1.08

(.582)

39

(55.7)

31

(44.3)

4.40

(.111)

34

(48.6)

36

(51.4)

10.60

(.005)

40~49 51

(85.0)

9

(15.0)

47

(78.3)

13

(21.7)

44

(73.3)

16

(26.7)

42

(70.0)

18

(30.0)

39

(65.0)

21

(35.0)

40

(66.7)

20

(33.3)

≥ 50 12

(70.6)

5

(29.4)

14

(82.4)

3

(17.6)

14

(82.4)

3

(17.6)

10

(58.8)

7

(41.2)

14

(82.4)

3

(17.6)

15

(88.2)

2

(11.8)

Education Bachelor 10

(55.6)

8

(44.4)

4.91

(.086)

9

(50.0)

9

(50.0)

8.21

(.017)

8

(44.4)

10

(55.6)

9.98

(.007)

12

(66.7)

6

(33.3)

0.44

(.802)

10

(55.6)

8

(44.4)

2.49

(.287)

6

(33.3)

12

(66.7)

8.75

(.013)

Master 29

(69.0)

13

(31.0)

24

(57.1)

18

(42.9)

24

(57.1)

18

(42.9)

29

(69.0)

13

(31.0)

23

(54.8)

19

(45.2)

23

(54.8)

19

(45.2)

Doctor 69

(79.3)

18

(20.7)

67

(77.0)

20

(23.0)

67

(77.0)

20

(23.0)

55

(63.2)

32

(36.8)

59

(67.8)

28

(32.2)

60

(69.0)

27

(31.0)

Field of 

medical 

specialist 

board  

(n = 146)

Internal 

medicine

20

(64.5)

11

(35.5)

6.07

(.304)

19

(61.3)

12

(38.7)

5.20

(.400)

21

(67.7)

10

(32.3)

17.10

(.004)

23

(74.2)

8

(25.8)

3.56

(.624)

19

(61.3)

12

(38.7)

14.20

(.013)

18

(58.1)

13

(41.9)

8.72

(.121)

Pediatrics 17

(77.3)

5

(22.7)

17

(77.3)

5

(22.7)

17

(77.3)

5

(22.7)

15

(68.2)

7

(31.8)

18

(81.8)

4

(18.2)

17

(77.3)

5

(22.7)

Neurology 18

(78.3)

5

(21.7)

16

(69.6)

7

(30.4)

13

(56.5)

10

(43.5)

14

(60.9)

9

(39.1)

11

(47.8)

12

(52.2)

13

(56.5)

10

(43.5)

Surgery part† 29

(85.3)

5

(14.7)

25

(73.5)

9

(26.5)

29

(85.3)

5

(14.7)

23

(67.6)

11

(32.4)

26

(76.5)

8

(23.5)

24

(70.6)

10

(29.4)

Others 18

(62.1)

11

(37.9)

16

(55.2)

13

(44.8)

12

(41.4)

17

(58.6)

17

(58.6)

12

(41.4)

12

(41.4)

17

(58.6)

12

(41.4)

17

(58.6)

Dual board 5

(71.4)

2

(28.6)

6

(85.7)

1

(14.3)

6

(85.7)

1

(14.3)

3

(42.9)

4

(57.1)

5

(71.4)

2

(28.6)

4

(57.1)

3

(42.9)

Total career 

(yr)

< 10 35

(66.0)

18

(34.0)

2.35

(.309)

30

(56.6)

23

(43.4)

5.78

(.055)

28

(52.8)

25

(47.2)

10.76

(.005)

32

(60.4)

21

(39.6)

0.89

(.640)

29

(54.7)

24

(45.3)

4.33

(.115)

25

(47.2)

28

(52.8)

11.03

(.004)

10~20 49

(77.8)

14

(22.2)

45

(71.5)

18

(28.6)

44

(69.8)

19

(30.2)

43

(63.8)

20

(31.7)

39

(61.9)

24

(38.1)

38

(60.3)

25

(39.7)

≥ 20 24

(77.4)

7

(22.6)

25

(80.6)

6

(19.4)

27

(87.1)

4

(12.9)

21

(67.7)

10

(32.3)

24

(77.4)

7

(22.6)

26

(83.9)

5

(16.1)

Work 

experience 

with APN

Yes 87

(73.7)

31

(26.3)

0.21

(.886)

80

(67.8)

38

(32.2)

0.02

(.904)

85

(72.0)

33

(28.0)

5.98

(.015)

77

(65.3)

41

(34.7)

0.00

(.979)

76

(64.4)

42

(35.6)

0.85

(.357)

74

(62.7)

44

(37.3)

1.18

(.278)

No 21

(72.4)

8

(27.6)

20

(69.0)

9

(31.0)

14

(48.3)

15

(51.7)

19

(65.5)

10

(34.5)

16

(55.2)

13

(44.8)

15

(51.7)

14

(48.3)

Work 

experience 

with APN (yr) 

(n = 117)

< 5 37

(67.3)

18

(32.7)

2.21

(.332)

34

(61.8)

21

(38.2)

2.98

(.225)

36

(65.5)

19

(34.5)

3.63

(.163)

34

(61.8)

21

(38.2)

1.57

(.456)

33

(60.0)

22

(40.0)

0.76

(.683)

35

(63.6)

20

(36.4)

2.42

(.298)

5~10 31

(77.5)

9

(22.5)

28

(70.0)

12

(30.0)

30

(75.0)

10

(25.0)

29

(72.5)

11(27.5) 27

(67.5)

13

(32.5)

23

(57.5)

17

(42.5)

≥ 10 18

(81.8)

4

(18.2)

18

(81.8)

4

(18.2)

19

(86.4)

3

(13.6)

13

(59.1)

9

(40.9)

15

(68.2)

7

(31.8)

17

(77.3)

5

(22.7)

Hospital 

location

Seoul 55

(70.5)

23

(29.5)

3.01

(.222)

50

(64.1)

28

(35.9)

3.61

(.164)

52

(66.7)

26

(33.3)

0.46

(.796)

52

(66.7)

26

(33.3)

0.20

(.905)

54

(69.2)

24

(30.8)

3.37 

(.185)

44

(56.4)

34

(43.6)

2.27

(.321)

Gyeonggi-do 25

(86.2)

4

(13.8)

24

(82.8)

5

(17.2)

21

(72.4)

8

(27.6)

18

(62.1)

11

(37.9)

15

(51.7)

14

(48.3)

21

(72.4)

8

(27.6)

Others 28

(70.0)

12

(30.0)

26

(65.0)

14

(35.0)

26

(65.0)

14

(35.0)

26

(65.0)

14

(35.0)

23

(57.5)

17

(42.5)

24

(60.0)

16

(40.0)

Hospital type 

(n = 146)

Tertiary 

hospital

85

(75.2)

28

(24.8)

0.41

(.525)

77

(68.1)

36

(31.9)

0.03

(.866)

77

(68.1)

36

(31.9)

0.03

(.873)

77

(68.1)

36

(31.9)

1.27

(.260)

74

(65.5)

39

(34.5)

1.31

(.252)

71

(62.8)

42

(37.2)

0.74

(.391)

General 

hospital

23

(69.7)

10

(30.3)

23

(69.7)

10

(30.3)

22

(66.7)

11

(33.3)

19

(57.6)

14

(42.4)

32

(97.0)

1

(3.0)

18

(54.5)

15

(45.5)

APN = Advanced practice nurse; CPR = Cardiopulmonary-cerebral resuscitation.
†Includes general surgery,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orthopedic surgery, neurosurgery, and plastic surgery.



47

https://jkan.or.kr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안에 대한 전문의의 위임 의향

https://doi.org/10.4040/jkan.22098

Table 3D. Intention to Delegate Clinical Practice of Treatment Domai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y

Administer specialty drugs
Dosage control of 

prescribed medication

Arterial/venous 

catheterization

Adjustment/change of 

treatment plan
Sutures

Respiratory care 

including ventilator mode 

management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Gender Men 48

(66.7)

24

(33.3)

3.27

(.071)

48

(66.7)

24

(33.3)

5.23

(.022)

35

(48.6)

37

(51.4)

0.06

(.803)

38

(52.8)

34

(47.2)

0.55

(.459)

36

(50.0)

36

(50.0)

3.54

(.060)

36

(50.0)

36

(50.0)

5.72

(.017)

Women 39

(52.0)

36

(48.0)

36

(48.0)

39

(52.0)

38

(50.7)

37

(49.3)

35

(46.7)

40

(53.3)

26

(34.7)

49

(65.3)

23

(30.7)

52

(69.3)

Age (yr) 30~39 39

(55.7)

31

(44.3)

0.78

(.678)

36

(51.4)

34

(48.6)

3.56

(.169)

30

(42.9)

40

(57.1)

2.55

(.279)

32

(45.7)

38

(54.3)

1.17

(.558)

29

(41.4)

41

(58.6)

2.31

(.315)

24

(34.3)

46

(65.7)

2.41

(.299)

40~49 38

(63.3)

22

(36.7)

35

(58.3)

25

(41.7)

33

(55.0)

27

(45.0)

33

(55.0)

27

(45.0)

23

(38.3)

37

(61.7)

26

(43.3)

34

(56.7)

≥ 50 10

(58.8)

7

(41.2)

13

(76.5)

4

(23.5)

10

(58.8)

7

(41.2)

8

(47.1)

9

(52.9)

10

(58.8)

7

(41.2)

9

(52.9)

8

(47.1)

Education Bachelor 9

(50.0)

9

(50.0)

2.40

(.301)

7

(38.9)

11

(61.1)

4.15

(.126)

6

(33.3)

12

(66.7)

6.96

(.031)

7

(38.9)

11

(61.1)

2.67

(.263)

6

(33.3)

12

(66.7)

2.17

(.338)

4

(22.2)

14

(77.8)

3.98

(.137)

Master 22

(52.4)

20

(47.6)

22

(52.4)

20

(47.6)

16

(38.1)

26

(61.9)

18

(42.9)

24

(57.1)

15

(35.7)

27

(64.3)

15

(35.7)

27

(64.3)

Doctor 56

(64.4)

31

(35.6)

55

(63.2)

32

(36.8)

51

(58.6)

36

(41.4)

48

(55.2)

39

(44.8)

41

(47.1)

46

(52.9)

40

(46.0)

47

(54.0)

Field of 

medical 

specialist 

board  

(n = 146)

Internal 

medicine

23

(74.2)

8

(25.8)

16.77

(.004)

19

(61.3)

12

(38.7)

28.41

(< .001)

15

(48.4)

16

(51.6)

6.09

(.303)

15

(48.4)

16

(51.6)

25.49

(< .001)

11

(35.5)

20

(64.5)

12.10

(.031)

13

(41.9)

18

(58.1)

7.22

(.208)

Pediatrics 17

(77.3)

5

(22.7)

15

(68.2)

7

(31.8)

16

(72.7)

6

(27.3)

18

(81.8)

4

(18.2)

8

(36.4)

14

(63.6)

10

(45.5)

12

(54.5)

Neurology 12

(52.2)

11

(47.6)

5

(21.7)

18

(78.3)

10

(43.5)

13

(56.5)

7

(30.4)

16

(69.6)

11

(47.8)

12

(52.2)

11

(47.8)

12

(52.2)

Surgery part† 22

(64.7)

12

(35.3)

29

(85.3)

5

(14.7)

16

(47.1)

18

(52.9)

22

(64.7)

12

(35.3)

22

(64.7)

12

(35.3)

16

(47.1)

18

(52.9)

Others 10

(34.5)

19

(65.5)

11

(37.9)

18

(62.1)

12

(41.4)

17

(58.6)

6

(20.7)

23

(79.3)

7

(24.1)

22

(75.9)

9

(31.0)

20

(69.0)

Dual board 2

(28.6)

5

(71.4)

4

(57.1)

3

(42.9)

4

(57.1)

3

(42.9)

4

(57.1)

3

(42.9)

3

(42.9)

4

(57.1)

0

(0.0)

7

(100)

Total career 

(yr)

< 10 28

(52.8)

25

(47.2)

1.44

(.486)

25

(47.2)

28

(52.8)

3.83

(.147)

23

(43.4)

30

(56.6)

3.67

(.159)

23

(43.4)

30

(56.6)

1.35

(.509)

19

(35.8)

34

(64.2)

4.24

(.120)

16

(30.2)

37

(69.8)

6.34

(.042)

10~20 39

(61.9)

24

(38.1)

38

(60.3)

25

(39.7)

30

(47.6)

33

(52.4)

33

(52.4)

30

(47.6)

25

(39.7)

38

(60.3)

25

(39.7)

38

(60.3)

≥ 20 20

(64.5)

11

(35.5)

21

(67.7)

10

(32.3)

20

(54.5)

11

(35.5)

17

(54.8)

14

(45.2)

18

(58.1)

13

(41.9)

18

(58.1)

13

(41.9)

Work 

experience 

with APN

Yes 77

(65.3)

41

(34.7)

9.13

(.003)

72

(61.0)

46

(39.0)

3.67

(.056)

57

(48.3)

61

(51.7)

0.44

(.508)

64

(54.2)

54

(45.8)

5.01

(.025)

52

(44.1)

66

(55.9)

0.88

(.349)

49

(41.5)

69

(56.5)

0.48

(.488)

No 10

(34.5)

19

(65.5)

12

(41.4)

17

(58.6)

16

(55.2)

13

(44.8)

9

(31.0)

20

(69.0)

10

(34.5)

19

(65.5)

10

(34.5)

19

(65.5)

Work 

experience 

with APN (yr) 

(n = 117)

< 5 39

(70.9)

16

(29.1)

3.18

(.204)

28

(50.9)

27

(49.1)

5.53

(.063)

28

(50.9)

27

(49.1)

0.34

(.843)

28

(50.9)

27

(49.1)

1.07

(.586)

19

(34.5)

36

(65.5)

7.26

(.027)

19

(34.5)

36

(65.5)

2.33

(.312)

5~10 22

(55.0)

18

(45.0)

27

(67.5)

13

(32.5)

18

(45.0)

22

(55.0)

21

(52.5)

19

(47.5)

17

(42.5)

23

(57.5)

19

(47.5)

21

(52.5)

≥ 10 16

(72.7)

6

(27.3)

17

(77.3)

5

(22.7)

11

(50.0)

11

(50.0)

14

(63.6)

8

(36.4)

15

(68.2)

7

(31.8)

11

(50.0)

11

(50.0)

Hospital 

location

Seoul 48

(61.5)

30

(38.5)

2.06

(.358)

46

(59.0)

32

(41.0)

1.23

(.541)

38

(48.7)

40

(51.3)

3.33

(.189)

43

(55.1)

35

(44.9)

3.35

(.187)

35

(44.9)

43

(55.1)

2.21

(.331)

30

(38.5)

48

(61.5)

0.54

(.762)

Gyeonggi-do 19

(65.5)

10

(34.5)

18

(62.1)

11

(27.9)

11

(37.9)

18

(62.1)

15

(51.7)

14

(48.3)

14

(48.3)

15

(51.7)

11

(37.9)

18

(62.1)

Others 20

(50.0)

20

(50.0)

20

(50.0)

20

(50.0)

24

(60.0)

16

(40.0)

15

(37.5)

25

(62.5)

13

(32.5)

27

(67.5)

18

(45.0)

22

(55.0)

Hospital type 

(n = 146)

Tertiary 

hospital

73

(64.6)

40

(35.4)

5.22

(.022)

66

(58.4)

47

(41.6)

0.16

(.693)

56

(49.6)

57

(50.4)

0.04

(.843)

61

(54.0)

52

(46.0)

3.17

(.075)

53

(46.9)

60

(53.1)

4.03

(.045)

48

(42.5)

65

(57.5)

0.89

(.346)

General 

hospital

14

(42.4)

19

(57.6)

18

(54.5)

15

(45.5)

17

(51.5)

16

(48.5)

12

(36.4)

21

(63.6)

9

(27.3)

24

(72.7)

11

(33.3)

22

(66.7)

APN = Advanced practice nurse.
†Includes general surgery,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orthopedic surgery, neurosurgery, and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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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E. Intention to Delegate Clinical Practice of Treatment Domai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y

Ventilator weaning Sampling: tissue, etc. Extubation
Implement delegated procedures: 

bone marrow biopsy & aspiration
Intubation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Yes

n (%)

No

n (%)
χ2 (p)

Gender Men 36

(50.0)

36

(50.0)

4.93

(.026)

28

(38.9)

44

(61.1)

< 0.01

(.978)

28

(38.9)

44

(61.1)

0.76

(.383)

16

(22.2)

56

(77.8)

0.20

(.658)

9

(12.5)

63

(87.5)

0.81

(.368)

Women 24

(32.0)

51

(68.0)

29

(38.7)

46

(61.3)

24

(32.0)

51

(68.0)

19

(25.3)

56

(74.7)

6

(8.0)

69

(92.0)

Age (yr) 30~39 25

(35.7)

45

(64.3)

4.79

(.091)

28

(40.0)

42

(60.0)

0.14

(.934)

21

(30.0)

49

(70.0)

1.70

(.428)

14

(20.0)

56

(80.0)

1.24

(.539)

6

(8.6)

64

(91.4)

3.64

(.162)

40~49 24

(40.0)

36

(60.0)

23

(38.3)

37

(61.7)

24

(40.0)

36

(60.0)

17

(28.3)

43

(71.7)

9

(15.0)

51

(85.0)

≥ 50 11

(64.7)

6

(35.3)

6

(35.3)

11

(64.7)

7

(41.2)

10

(58.8)

4

(23.5)

13

(76.5)

0

(0.0)

17

(100)

Education Bachelor 4

(22.2)

14

(77.8)

3.66

(.160)

7

(38.9)

11

(61.1)

0.44

(.802)

7

(38.9)

11

(61.1)

0.53

(.766)

4

(22.2)

14

(77.8)

0.03

(.985)

2

(11.1)

16

(88.9)

0.20

(> .999)†

Master 16

(38.1)

26

(61.9)

18

(42.9)

24

(57.1)

13

(31.0)

29

(69.0)

10

(23.8)

32

(76.2)

4

(9.5)

38

(90.5)

Doctor 40

(46.0)

47

(54.0)

32

(36.8)

55

(63.2)

32

(36.8)

55

(63.2)

21

(24.1)

66

(75.9)

9

(10.3)

78

(89.7)

Field of 

medical 

specialist 

board  

(n = 146)

Internal 

medicine

14

(45.2)

17

(54.8)

12.77

(.024)

13

(41.9)

18

(58.1)

21.90

(< .001)

9

(29.0)

22

(71.0)

12.58

(.026)

14

(45.2)

17

(54.8)

21.75

(.001)

3

(9.7)

28

(90.3)

8.73

(.076)†

Pediatrics 9

(40.9)

13

(59.1)

10

(45.5)

12

(54.5)

13

(59.1)

9

(40.9)

10

(45.5)

12

(54.5)

6

(27.3)

16

(72.7)

Neurology 12

(52.2)

11

(47.8)

8

(34.8)

15

(65.2)

5

(21.7)

18

(78.3)

2

(8.7)

21

(91.3)

0

(0.0)

23

(100)

Surgery part†† 18

(52.9)

16

(47.1)

14

(41.2)

20

(58.8)

14

(41.2)

20

(58.8)

6

(17.6)

28

(82.4)

3

(8.8)

31

(91.2)

Others 4

(13.8)

25

(86.2)

15

(31.9)

32

(68.1)

6

(20.7)

23

(79.3)

2

(6.9)

27

(93.1)

2

(6.9)

27

(93.1)

Dual board 2

(28.6)

5

(71.4)

3

(42.9)

4

(57.1)

4

(57.1)

3

(42.9)

1

(14.3)

6

(85.7)

0

(0.0)

7

(100)

Total career 

(yr)

< 10 19

(35.8)

34

(64.2)

3.26

(.196)

21

(39.6)

32

(60.4)

2.01

(.366)

15

(28.3)

38

(71.7)

2.50

(.287)

9

(17.0)

44

(83.0)

2.67

(.263)

5

(9.4)

48

(90.6)

0.10

(.951)

10~20 24

(38.1)

39

(61.9)

21

(33.3)

42

(66.7)

23

(36.5)

40

(63.5)

16

(25.4)

47

(74.6)

7

(11.1)

56

(88.9)

≥ 20 17

(54.8)

14

(45.2)

15

(48.4)

16

(51.6)

14

(45.2)

17

(54.8)

10

(32.3)

21

(67.7)

3

(9.7)

28

(90.3)

Work 

experience 

with APN

Yes 51

(43.2)

67

(56.8)

1.43

(.232)

50

(42.4)

68

(57.6)

3.26

(.071)

45

(38.1)

73

(61.9)

2.00

(.158)

6

(27.7)

23

(79.3)

0.19

(.660)

13

(11.0)

105

(89.0)

0.43

(.736)†

No 9

(31.0)

20

(69.0)

7

(24.1)

22

(75.9)

7

(24.1)

22

(75.9)

29

(24.6)

89

(75.4)

2

(6.9)

27

(93.1)

Work 

experience 

with APN (yr) 

(n = 117)

< 5 17

(30.9)

38

(69.1)

7.86

(.020)

22

(40.0)

33

(60.0)

0.73

(.693)

17

(30.9)

38

(69.1)

2.48

(.290)

9

(16.4)

46

(83.6)

4.26

(.119)

5

(9.1)

50

(90.9)

0.93

(.687)†

5~10 20

(50.0)

20

(50.0)

16

(40.0)

24

(60.0)

15

(37.5)

25

(62.5)

12

(30.0)

28

(70.0)

6

(15.0)

34

(85.0)

≥ 10 14

(63.6)

8

(36.4)

11

(50.0)

11

(50.0)

11

(50.0)

11

(50.0)

8

(36.4)

14

(63.6)

2

(9.1)

20

(90.9)

Hospital 

location

Seoul 30

(38.5)

48

(61.5)

0.86

(.651)

38

(48.7)

40

(51.3)

7.91

(.019)

31

(39.7)

47

(60.3)

1.57

(.457)

23

(29.5)

55

(70.5)

3.31

(.191)

9

(11.5)

69

(88.5)

4.94

(.078)†

Gyeonggi-do 14

(48.3)

15

(51.7)

6

(20.7)

23

(79.3)

8

(27.6)

21

(72.4)

4

(13.8)

25

(86.2)

0

(0.0)

29

(100)

Others 16

(40.0)

24

(60.0)

13

(32.5)

27

(67.5)

13

(32.5)

27

(67.5)

8

(20.0)

32

(80.0)

6

(15.0)

34

(85.0)

Hospital type 

(n = 146)

Tertiary hospital 49

(43.4)

64

(56.6)

1.06

(.303)

46

(40.7)

67

(59.3)

0.58

(.445)

46

(40.7)

67

(59.3)

5.65

(.017)

31

(27.4)

82

(72.6)

3.29

(.070)

15

(13.3)

98

(86.7)

4.88

(.023)†

General 

hospital

11

(33.3)

22

(66.7)

11

(33.3)

22

(66.7)

6

(18.2)

27

(81.8)

4

(12.1)

29

(87.9)

0

(0.0)

33

(100)

APN = Advanced practice nurse.
†Fisher’s exact test, ††Includes general surgery,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orthopedic surgery, neurosurgery, and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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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Intention to Delegate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Variables Reference Categories OR (95% CI) p-value
Nagel-
kerke R2

Hosmer & 
Lemeshow 

test (p)

Implement delegated 
procedures: bone marrow 
biopsy & aspiration

Field of medical 
specialist board

Surgical† Medical†† 3.59 (1.51~8.55) .004 0.16 1.90 (.965)

Hospital type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3.54 (1.09~11.50) .036

Prescription of delegated tests Total career < 10 yr ≥ 10 yr 2.80 (1.31~6.00) .008 0.11 1.80 (.937)

Work experience  
with APN

No Yes 2.49 (1.03~6.02) .042

Sutures Hospital type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2.63 (1.09~6.36) .032 0.07 1.83 (.935)

Stitch out Hospital type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3.74 (1.18~11.83) .025 0.08 3.73 (.713)

Insertion of nasogastric tube Total career < 10 yr ≥ 10 yr 2.25 (1.07~4.75) .034 0.05 4.73 (.693)

Administer specialty drugs 
(chemotherapy, emergency 
medicines, etc.)

Field of medical 
specialist board 

Surgical† Medical†† 2.42 (1.17~5.01) .017 0.17 3.40 (.639)

Hospital type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2.65 (1.10~6.37) .029

Work experience  
with APN

No Yes 3.38 (1.35~8.48) .009

Prescription of delegated 
medication

Total career < 10 yr ≥ 10 yr  3.81 (1.45~10.02) .007 0.16 5.29 (.507)

Prescription of medicine 
according to protocol

Total career < 10 yr ≥ 10 yr 3.76 (1.62~8.69) .002 0.14 2.72 (.843)

Record medical progress notes Total career < 10 yr ≥ 10 yr 2.51 (1.21~5.21) .013 0.07 2.21 (.819)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APN = Advanced practice nurse.
†Includes surgery, dual boards, and others. ††Includes internal medicine, pediatrics, and neurology.

관리(χ2 = 5.53, p  = .046),	각종	배액관	관리(χ2 = 9.98, 
p = .007),	시술	및	검사	보조(χ2 = 8.46, p = .010),	비위관	제거
(χ2 = 7.13, p = .017),	수술	보조(χ2 = 5.99, p = .034),	특수장치	
관리(χ2 = 7.78, p = .020),	위임된	약	처방(χ2 = 18.18, p < .001), 
프로토콜	하	약	처방(χ2 = 7.72, p  = .021),	비위관	삽입
(χ2 = 8.21, p = .017),	검사	처방(χ2 = 9.98, p = .007),	진료기록	
작성(χ2 = 8.75, p = .013),	동정맥관	삽입(χ2 = 6.96, p = .031)	업

무에	대한	위임	의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취득	분야에	따라서는	각종	배액관	관리(χ2 = 17.10, 
p = .004),	시술	및	검사	보조(χ2 = 9.66, p = .028),	수술상처	드
레싱(χ2 = 10.88, p = .041),	검사	처방(χ2 = 17.10, p = .004),	응
급상황시	심폐소생술(χ2 = 14.20, p = .013),	특수약물	투여
(χ2 = 16.77, p  = .004),	처방된	약	용량	조절(χ2 = 28.41, 
p < .001),	치료계획	조정/변경(χ2 = 25.49, p < .001),	창상봉합
(χ2 = 12.10, p = .031),	기계호흡	이탈(χ2 = 12.77, p = .024),	검
체	채취:	조직	등(χ2 = 21.90, p < .001),	기관	발관(χ2 = 12.58, 
p = .026),	시술	시행:	골수천자	생검	등(χ2 = 21.75, p = .001)	업

무에	대한	위임	의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총	임상	경력에	따라서는	각종	배액관	관리(χ2 = 10.76, 

p = .005),	위임된	약	처방(χ2 = 14.11, p = .001),	프로토콜	하	약	
처방(χ2 = 15.61, p < .001),	검사	처방(χ2 = 10.76, p = .005),	진료
기록	작성(χ2 = 11.03, p  = .004),	인공호흡기	등	호흡치료
(χ2 = 6.34, p = .042)	업무의	위임	의향이	차이를	보였다.	전문간

호사와의	업무	경험	유무에	따라서	각종	배액관	관리(χ2 = 5.98, 
p = .015),	검사	처방(χ2 = 5.98, p = .015),	특수약물	투여
(χ2 = 9.13, p = .003),	치료계획	조정/변경(χ2 = 5.01, p = .025) 

업무의	위임	의향이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문간호사와	일한	경

력에	따라서는	프로토콜	하	약	처방(χ2 = 7.41, p = .025),	창상봉
합(χ2 = 7.26, p = .027),	기계호흡	이탈(χ2 = 7.86, p = .020)	업

무의	위임	의향이	차이를	보였다.	근무	지역에	따라서는	검체	채

취:	조직	등(χ2 = 7.91, p = .019)	업무가,	근무기관	유형에	따라서
는	특수약물	투여(χ2 = 5.22, p = .022),	창상봉합(χ2 = 4.03, 
p = .045),	기관	발관(χ2 = 5.65, p = .017),	기관	삽관(χ2 = 4.88, 
p = .023)	업무에서	위임	의향에	차이를	보였다(Table 3).

4. 세부 업무별 위임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부	업무별	위임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	단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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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중	총	임상	경력(10년	미만/10년	이상),	전문의	자격	취득	
분야(내과계[내과,	소아과,	신경과]/외과계[외과,	이중,	기타]),	근
무기관	형태,	전문간호사와	업무	경험	유무를	독립변수로	입력	
방법을	통해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29개	업무에	대한	분석	

결과	유의한	결과를	제시한	표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가	영역의	29개	항목	중	9개의	업무에서	유의한	변

수가	확인되었다. ‘시술	시행:	골수천자	생검	등’의	업무에	대한	

위임	의향은	내과계	전문의	그룹이	외과계보다	3.59배	높았으며

(95% CI: 1.51~8.55),	상급종합병원	소속이	종합병원	소속보다	
3.54배	높았다(95%	CI:	1.09~11.50). ‘검사	처방’에	대한	위임	의

향은	임상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가	10년	미만인	그룹에	비해	

2.80배(95%	CI:	1.31~6.00),	전문간호사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업무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2.49배(95%	CI:	1.03~6.02) 

높았다. ‘창상봉합’은	상급종합병원	소속인	경우	2.63배(95%	CI:	

1.09~6.36), ‘발사’는	상급종합병원	소속이	3.74배(95%	CI:	

1.18~11.83), ‘비위관	삽입’은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가	10년	미

만인	그룹에	비해	2.25배(95%	CI:	1.07~4.75)	위임	의향이	높았

다. ‘특수약물	투여(항암제,	응급약물	등)’는	내과계	전문의의	위
임	의향이	외과계보다	2.42배(95%	CI:	1.17~5.01),	상급종합병
원	소속인	경우	2.65배(95%	CI:	1.10~6.37),	전문간호사와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3.38배(95%	CI:	1.35~8.48)	높았다. ‘위임된	

약	처방’, ‘프로토콜	하	약	처방’, ‘진료기록	업무’는	경력	10년	이

상인	전문의	그룹에서	10년	미만	그룹보다	각각	3.81배(95%	CI:	

1.45~10.02), 3.76배(95%	CI:	1.62~8.69), 2.51배(95%	CI:	

1.21~5.21)	위임	의향이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에	전국단위의	의료기관에서	전문간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주체가	될	수	있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업무범위안에	포함될	것으

로	판단되는	업무들에	대해	위임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

고,	전문의들의	특성에	따라	위임	의향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의	성공적	실행	및	

정착을	위해	위임	과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위임	가능한	업무행위를	조사하였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위임	가능한	업무에	대한	논의와	향후	업무범위의	

적용	및	위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입법예고안	‘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29개	항목	중	검체	채

취:	혈액,	단순	드레싱,	장루	관리,	각종	배액관	관리,	시술	및	검
사	보조,	비위관	제거	업무	등	6개	업무는	위임	의향이	90%	이
상이었고,	수술보조,	발사,	특수장치	관리,	위임된	약	처방,	수술
상처	드레싱	등	5개	업무는	80%	이상이	위임	의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간호사가	배치된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	보고한	교수급	전문의들의	위임	의

향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비율이지만,	전문간호사제도가	아직	정
착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의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

되었음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간호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	

대해	전문의들의	위임	의향은	비교적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네

덜란드에서도	의료제공자의	부족과	의료지출의	증가,	환자의	건
강상태를	개선하는	의료자원의	효율성	측면과	간호중재와	의료

중재를	결합하는	전문직	발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해결책으로	제시되면서	네덜란드의	대부분의	의사

들이	전문간호사에	업무를	위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4],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임	의향은	전세계적으로	자연스
럽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문의들의	특성에	따른	위임	의향을	살펴보면	입

법예고안	‘가’안에	대해서	남성,	50세	이상,	박사	수료	이상의	학
력,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전문간호사와	일한	경험이	있으며,	함
께	일한	경험이	긴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가	서울지역이며,	외과
계	전문의인	경우	위임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서

울소재	대형병원들에서	전문간호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들과	일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해	긍

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위임	의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Choi	등[11]의	연구에서	전공의나	전임의보다는	전문간호사와	함

께	일한	경력이	더	많은	교수급	의사들이	위임	의향이	더	높았던	

것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모	병원에서	전문간호

사에게	골수천자	업무를	위임해	법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사건번

호	2021고단	1586)에서도	담당	진료교수들이	경험이	적은	전공

의보다는	숙련된	전문간호사가	천자	업무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업무를	위임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

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문의	취득	분야가	내과와	소아청소년과인	

경우	특수약물	투여와	시술	시행:	골수천자	생검	등의	업무에	대

한	위임	의향이	다른	분야보다	높았다.	이는	암환자	인구가	증가

하면서	항암화학요법	환자도	증가하게	되면서[15]	이런	약제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골수천자의	경험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들이	많아지고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위임	의

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	사건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간호사가	시행하였고,	법에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지시하고	



51

https://jkan.or.kr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안에 대한 전문의의 위임 의향

https://doi.org/10.4040/jkan.22098

수행한	것에	대해	무죄로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1. 

선고).

위임	의향	정도를	업무행위의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비교

적	덜	침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	의향이	높고,	창상봉합,	검
체	채취;	조직	등,	기관	삽관	또는	발관,	골수천자	등과	같은	침
습적인	처치	업무에	대해서는	50%	미만의	낮은	위임	의향을	보

였다.	이는	현행	의료법	27조의	의료인이더라도	면허의	범위를	넘

어서는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이	있어	

보다	침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도가	있더라도	전문간

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전

문간호사의	업무범위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이전	몇	년	동안	전문

간호사를	포함한	진료지원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16].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임상	현장에

서는	의사의	의료업무의	범위가	과도한	현실에서,	의사의	의료업
무	중	의사의	지휘와	감독을	통해서	간호사	자격의	전문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의	안전의	보장이	가능하고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은	업무의	재분배를	통하여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17],	종합병원	자체적으로	상급실무가	가능한	간
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명명하여	교육하기	시작한	것은	1980~90

년대	선진국에서	전문간호사제도를	접했던	전문의들이었다[18]. 

그러나	의사들의	의견차가	존재하여	의사협회는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가	의료법	2조	5항의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협

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변화에	따라	업무범
위가	확대되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불법으로	간주하였다. 

의료행위를	금지하면	의료사고	등	의료로부터	생기는	위해는	일

어나지	않게	되지만,	적법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람
들의	생명	및	건강권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17].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	기준이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인

데,	기존	판례가	의료인,	특히	의사에게만	지나치게	허용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19].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에서	의료공급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고[5],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이	줄
어들수록	보다	많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	이를	고려하면	2020년도에서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사,	간호사	유관	단체간	업무범
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국내	의료	현실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향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위법성을	해결하고	성
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실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위임에	대한	명확한	확립이	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안전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책임을	위임하기	위해	정

확한	업무,	정확한	환경,	정확한	사람,	정확한	지도와	의사소통, 
정확한	감독과	평가(right	task, right circumstance, right per-

son, right directions and communication, right supervision 

and	evaluation)의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10].	즉,	정
확한	업무를	위해서는	업무기술서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

며,	이를	위해	기관은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
다.	정확한	환경이란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위임	주체가	상황을	파악하고	
위임의	적절성에	대해	재사정해야	한다.	정확한	사람은	해당	행

위를	하기	위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에게	위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지도와	의사소통은	위임된	행위에	특정

적인	지도를	하고,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행위에	대해	명확하
게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확한	감독과	평가는	위임자가	위

임된	행위를	모니터하고,	행위의	완성도와	환자	결과를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업무위임에	대한	정책실행	과정에서	

정부와	기관과	관련	의료인에	의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전세계	지역별	전문간호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연구[21]

에서	한국의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제도를	규제

하고	있고,	1980년대부터	지역사회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잘	
정착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상체계가	빈약한	것이	약
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국내	전문간호사의	시초라	할	수	있

는	보건진료원의	경우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에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보건진료원이	일차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7],	전문간호사	활동	영역이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지금은	업무범위도	모호해져	과거의	강점마저	약화되고	있다.	시

대의	변화에	따라	전문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과	역할도	변

화한다[22].	아일랜드에서	상급실무를	하는	간호사와	조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간호사,	조산사와	이해당사자들의	경험과	인식
에	대한	대규모	질적연구[22]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나	다른	의료

진들이	이들의	업무범위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나	제한이	가해지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실무에서	업무범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전문적	역량을	기르

며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16년까지	유

럽과	호주	등지에서	일차진료	영역에서	전문간호사를	겪어온	환

자,	간호사와	의사들의	경험에	대해	보고된	질적연구들을	체계적
으로	고찰한	연구[23]에서도	정당성(legitimacy)이	전문간호사에

게	중요한	주제이며,	이를	위해	의사와	전문간호사	간	선을	긋는	
경계(boundary)를	약화시키고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언급하고	있다.	상호	간에	업무의	모호함을	줄이고,	서로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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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협력하고	협상하며	환자를	위해	어려움을	나누어야	하며, 
의사-간호사간	전통적인	관계방식은	이러한	경계를	더	강화시키

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23].	우리나라에

서도	일부	입원전담전문의들(hospitalists)은	환자를	위해	전문간

호사와	한	팀이	되어	일을	하면	병원의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도	

의사들의	번아웃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의사의	권
한	침범에	대한	이슈가	저해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24].

영국의	진료지원인력인	의사동료제도(physician	associates)의	

경우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위임을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실무능력에	따라	4가지	범주로	권한	및	업무범위를	나누
고	있는데,	진단과	치료방침이	내려진	환자에	대한	상태	파악이	
가능한	수준부터	실무능력이	뛰어난	경우	진료지원인력이	직접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수준까지로	업무범위	권한을	구분하고	있

다[25].	미국의	경우	주(states)	법으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

도하에	또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2],	일
부	주에서는	전문간호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가능한	의사가	어느	정도	감독과	협력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26].	네덜란드의	경우	대부분의	의

사들이	전문간호사에	업무를	위임할	의향이	있으나,	의료	중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즉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위임	과정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

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전문간호사	업

무범위를	명시한	법령이	공포되었으므로,	임상	현장의	혼선을	막
고	빠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사가	위임하는	업무범위

에	대한	해석과	위임에	대한	관련	내용이	확립되어야	한다.

의료비용절감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간호사의	의료적	중재의	확대가	논의되었지만	주	규

정	및	정책의	상이함,	타	의료전문가	조직의	환자	안전문제에	대
한	우려로	반대입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간호	기관에서	정책	변경에	대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간호	전문	조직	내	결속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전문
간호사의	의료의	질에	대해	정부와	대중과	충분히	공유하는	것

이	필요하다[27].	또한	위임을	받은	사람은	추가적인	교육을	받

고,	위임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검증	받아야	하며,	역
량	검증은	행위자의	수준뿐만	아니라	위임된	행위를	안전하게	수

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에	특정적이어야	한다[10].	따라서	간호

계에서는	대정부	홍보	및	대중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간호사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가능한	업무범

위를	확정하여	표준화된	위임	과정을	제공하고,	전문간호사	보수
교육이나	추가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체계

적	문헌검토	결과	전문간호사가	양질의	환자	치료를	제공하는	것

이	이미	입증되어온	미국에서도	이들의	확장된	역할을	위해서는	

가능한	분야를	통합하는	것이	이미	제시되어	왔다[28].	국내에서

도	임상현장을	중심으로	13개	분야에	대한	통합의견이	제시되므

로[29],	13개	분야의	업무범위안에	구체적인	업무행위와	위임	과
정을	통해	유사성이	제기된다면	전문간호사	운영	확대를	위해	

향후	분야	통합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후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	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위임하는	주체인	전문의들의	위임	의향을	

전국에	있는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의들
의	자료수집이	원활치	못했고,	지역별로	균등하게	대상자를	모집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자료이므로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와	같은	의사	단체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이	아닌	임상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개인적인	의

견을	조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

을	것이다.	향후	좀	더	많은	전국의	전문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시하는	연구를	반복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논문리뷰

에	따르면	전문간호사가	근거중심간호를	통해	환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며	타	의료전분가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단일	센터나	단일	전문분야에	두고	있

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효과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

기관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30].	향후	위임	과정을	통

해	구체적인	법적	업무행위가	정해진다면	국내에서도	전문간호

사의	안정적	중재를	확인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

며,	장기적으로는	다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업무	위임	의향	도구

는	업무범위	법안이	공식적으로	공포되기	이전에	전문간호사의	

공통업무범위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간호정책전문가,	교육자,	전
문간호사	등	1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도구개발	과정에	따른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의	한계가	
있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법제화된	법안에	근거하여	도구개

발	과정	절차를	거쳐	보다	적절한	도구를	이용해서	반복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법안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문간호
사가	수행하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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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게	될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들에게	전문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위임	의향을	조사하고자	시도되었다. 

전문간호사와	일한	경험이	있고,	경력이	많은	전문의들이	전반적
으로	업무	위임	의향이	높았으며,	진료과별로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포괄적으로	

제시된	개정법안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실무에	적용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에서	전문의들이	요

구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전문간호사	교육을	강화하는	데에도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간호사	실무

에	대한	성과	연구,	수가	개발	등으로	연계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석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전문의가	포함된	연구

를	개정된	법안에	근거하여	반복할	것을	제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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